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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비 지원
산업자원부, 행정비용 300만원 중 일부 … 감축실적도 전부인정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관련기업에 대해 등록비 일부가 지원된다.

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기 이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들은 한국의 의무 

부담 이후에도 정부로부터 감축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만들어 9월12일 오후 산업계 및 이

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했다.

한국이 당장은 아니나 2013년께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데 따라 대비하기 위한 것

이다.

등록비 지원과 관련해 업계는 등록에 필요한 행정비용 전액(약 300만원)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고 건의했으며 정부는 등록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봉현 자원정책국장은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이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기업들은 한국의 감축의무 

부담 이전에 자발적으로 감축한 실적도 인정받도록 해 추가적으로 과도한 감축의무를 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등록 대상사업의 등록 시작시점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감축실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일자가 

2003년 12월말이어서 2004년 1월1일 이후 시작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모두 등록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7월 에너지관리공단에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열어 

기업들의 온실가스감축 사업계획 평가, 검증, 감축 실적인증 등을 준비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9/13>


